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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

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

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

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

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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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

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

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

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

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

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

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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